
헌법초안이 전하는 사연 

 

이 땅에 인민이 주인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고 모든것이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다심하신 손길은 조국청사의 갈피마다에 그 얼마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무수히 아로새기였던가. 

아래에 전하는 이야기도 그 하많은 사실들중의 하나이다. 

주체３７(１９４８)년 ９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북조선인민위원회(당시) 회의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심의가 진지한 론쟁속에 계속되고있었다. 

심의는 조선최고인민회의 본회의심의에 제출할 헌법초안을 한조항 한조항 

알려준 다음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토의가 심화될수록 많은 문제가 제기되였고 회의참가자들의 론쟁은 더욱더 

열기를 띠고 진행되였다. 

심의에 참석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잘못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리정연한 론거와 

설명으로 바로잡아주시였다. 

문화생활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될 때였다. 

한 대의원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헌법초안에 낡은 인습을 없앨데 대한 

조항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그 실례까지 드는것이였다. 

그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원래 인습이란 옛날부터 전하여오는 낡은 풍습으로서 오랜 생활과정에 

습관되고 버릇된것이기때문에 쉽게 떼기 어려운것이라고, 낡은 인습은 



사람들이 생활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나쁘다는것을 점차 깨닫고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하여야지 법이나 명령같은 관권적방법으로는 고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한 슬기로운 

인민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앞으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과정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인습의 불리성을 깨닫고 법적제재가 없이도 

그것을 타파할것이며 선진적이며 문명한 새 생활을 창조할것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의견을 제기한 대의원은 얼굴을 붉히였다.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먼저 보지 

못하고 우리 인민들을 낡고 뒤떨어진 민족으로 보는 민족허무주의에 

빠져있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한편 이러한 조항을 헌법에 

넣으면 우리 헌법의 인민성을 보장하는데 지장으로 될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깨우쳐주시였다. 

이렇듯 우리 공화국헌법의 한조항한조항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시였던 

숭고한 인민관이 뜨겁게 깃들어있기에 우리 인민은 누구나 마음속격정을 

터친다.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